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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n International Law

by Hwa Sop Roh

Department of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Korea
 

 The sea is an infinite treasure-house of the resources. Through all ages we have

depended on the sea in order to obtain the resources to live. But the sea is experiencing

heavy pollution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Yellow and East sea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in Semi-enclosed

sea), it is getting far worse.

 The marine pollution is caused by land-based sources, the atmosphere, ships,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t sea, seabed activities, etc.

 In the case of North-East Asia, the marine pollution is mainly caused by the

wastewater from in-land and the oil pollution by marine accidents that frequently occur

in the area.

 There are two categories of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 one among adjacent countries, and the oth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mong the countries in the area, South Korea weighs more on the

intergovernmental businesses, while Japan does it on the local businesses. Meanwhile,

China and North Korea are not very active for such en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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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needs the Northeast Asia region cooperation for handling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t has such as the acid rain, the yellow sand, and marine and

river pollution.

 South Korea has a bilateral agreement with Japan,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There are several multilateral agreement in the area, they are NEACEC(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SOM(Meeting of Senior officer on

Environ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CO-AISA(Environment Congress for

Asia & the Pacific), NOWPAP(Northeast Pacific Action Plan), and TEMM(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etc.

 Since 1994, NOWPAP presided over by UNEP has been doing an antipollution

business to keep the Yellow Sea and the East Sea pollution free.

 The TEMM has met regularly since 1999 to improve environmental businesses in the

area. the Environment ministe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d talks, during which

reducing the long-ranged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Yellow and

East sea and solving local environment related problems were discussed. They

suggested some ways to cope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The problems they have i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North East Asia

region are the lack of comprehensive system, th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organized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s. It is intended for the countries in the area to acknowledge the

same community spirit of environmental issue,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execute a joint research for marine environment and sign the

agreement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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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국제사회에 재 부각된 것은 「하나뿐인 지

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1972년6월 인간환경선언1)이 채택된 지 10년

째인 1982년 UN이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을 채택하였을 때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과 대응자세도 그 이전에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의 양자간에 어디에 더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개발 보전의 양자택

일론이 지배적이다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환경의 질을 손상하지 않고 지

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개발 보전의 균형조화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3)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1992년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

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세계 60개국의 정상, 170개국의 정부 대표, 2만 여

명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민간환경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행동지침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한 데에 잘 나타나

있다. 리우선언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한다면, 의제

21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이의 실효적인 이해상황을 평가

                                                                
1) Stockholm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1972.6.16(7개의 선언문과 26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개의 원칙은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속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 수준의 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호

개선의 엄숙한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다.)
2) 이 헌장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문명의 경
제·사회·정치적 구조의 존망과 자연과 그 자원의 보존(Conservation of nature and its

resources)에 좌우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3) http://sarim.changwon.ac.kr/∼leepol/data/LSH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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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종합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속에서의 정치·경제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협력체계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긴밀

하게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반세기동안 교류와 협력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다.4) 더불어 오늘날 우

리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지구환경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은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

극적인 상업화와 경제개발성장과 함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경

험하고 있고, 지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과 그로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5).

  세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자신

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공해다

발형 산업들을 개발도상국들에 이전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

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관계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 및 환경관련 기술수준으로 인해 환경

오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중

국과 북한은 환경오염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체 개발우선의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

인 것이다.6)

  한국과 중국의 모든 주요 하천은 궁극적으로 황해로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수질오염물질은 결국에는 황해로 흘러들어간다.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의

                                                                
4) 유재현,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제」, 세민재단, 2000.3.
5) 최종화, 「현대해양국제법」(부산 : 세종출판사, 1999), p.22.
6)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서울 : 한울, 1995), 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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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은 동해 및 남해로 흘러들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폐쇄

해역인 황해와 동해에서의 해양오염문제가 지역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지

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내 국가간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다 할 수 있다. 즉, 해양오염원의 성격이 전세계적으로 오염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

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

제조치가 반드시 전세계적인 단일기준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지적 성격을 가지는 해양오염의 경우에는 일정한 해역의 지역적 특성과 공동이익

을 추구하는 인접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적 협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이다.7)

  해양오염은 육상활동에 기인하는 해양오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해저광물

자원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선박의 활동에 기인하는 해양오염 및 대

기로 기인하는 해양오염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이 된다(UN해양법협약 제207조, 212

조).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해양오염이 대규모적이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현

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양의 이용을 저해(沮害)하고, 나아가 해양환경의 파괴로 인

하여 인간의 생존환경 보존에 예측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양오염은 한 국가의 영해나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서 공해나

다른 국가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만으로

는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없고, 국제법상의 규제와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아직까지는 서로 다르기 때

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다시말하면, 해양환경 보호문제가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의 일환(一環)으

로 인식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식의

존재가 뚜렷해졌다 하더라도, 어떠한 해양환경이 바람직한 모습이며, 어떠한 기준

                                                                
7) 김종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인접연안국간의 협력방안”, 해운산업연구원083, 1993,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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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

는 것이다.

  동북아 해역은 공해가 거의 없고 해류의 이동에 의해 해수의 혼합이 활발히 이루

어지기 때문에 연안국의 자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은 곧 인접 연안국에게 심각한

오염피해를 초래케 할 가능성이 매우 큰 해역이다. 따라서, 이 해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해양오염의 국가책임에 대해 관습국제법에 의존하는 것

외에 보편적 국제조약에 입각하여 각 연안국의 자국내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부과하

는 관련 국가간의 특별한 조약적 의무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해역의 연안국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질성 때문에 보다 특수한 지역적 협력을 위한

협약의 채택8)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위와 같이 세계적으로 각 종 환경협약과 의정서가

체결되고 있는 시점에 동북아지역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협력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현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오염관련 양자협약 또는

다자간 협약 등에 관한 여러 협약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더 나은 통합적인 지역협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반폐쇄해로 둘러싸인 현 동북아 연안국가들의 해양환경오염상태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각 국가별 문

제해결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및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약의 성립과정과 내용에 대해

                                                                
8) 해양부문 월경성 환경오염 관련 주요 국제협력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는 한택환 외 4인,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93-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9), p.221 이하

및 Philippe Sands, Richard G. Tarasofsky & Mary Weiss (eds.),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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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봄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지역협력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지역협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동북아지역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을, 제2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해양환경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별(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해양환경보존 노력 및 해양환경오염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해양환경보존협약 체계(양자 및

다자간 협약) 및 문제점을 기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반폐쇄지역인 동북아지역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지역협력 채택 필요성과 동북아 지역협력의 구체적 협력방안

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론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

로 기술하였다.

                                                                
A((Manchester/New York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p.2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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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동북아 국가의 해양환경 실태

  해양오염은 그것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내적인 문제로 되겠으나, 규모가 커질수

록 지역적·국제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오염 방지와 사후 조치를

위하여서는 국내법적 규제와 더불어 국제법적인 규제도 불가결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연안환경, 어업 및 인구에 대한 오염영향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

게 되었다. 기름에 의한 대규모 연안 지역오염을 가져온 1967년에 Torrey Canyon호

좌초사고9)는 해상으로 대량의 독성 및 유해물질을 매일 운반함으로써 제기되는 위

험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미나마다에 있는 공장에서의 수은배출이 물고기를 중독시

키고 연안지역사회의 생물과 건강을 위태롭게한 발견은 이 문제가 선박운영에만 관

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잠재출처의 포괄관리를

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후에 과학연구가 GESAMP10)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며,

지역수준에서는 기름, 화학물질, 핵폐기물 및 도시, 산업사회 배출물에 의한 오염

의 점증 증가를 보여주었다.11) 해양오염의 관리, 감축 및 배제는 상당한 새로운 법

체계의 창출(創出)을 요하는 해양법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12)

  해양 오염원의 성질은 전세계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국지적

인 작용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조치는 범

                                                                
9) 1967년 3월 18일 Torrey-Canyon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유조선이 12만 톤의 원유를 수송하

던 중 영국 근해 Scilly 섬 근처에서 암초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

선에 싣고 있던 원유가 밖으로 새어 나와 영국과 프랑스 인근의 해안을 기름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가까운 해안 가는 온통 시커먼 기름 투성이가 되고 근처에 서식하던 갈매기, 바다

오리 등이 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10) 해양오염 전문가회의(The Joint Group of Experts on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 : 이 GESAMP는 1969년 유엔산하기구인 IMO, FAO, UNESCO, WMO의 전문가로 구성

(이후 UN, WHO, IAEA, UNEP가 추가됨)된 자문기구로서,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조언

을 후원기관 및 정부간해양위원회(IOC)에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11) Birnie and Boyle, ch.8; Cusine and Grant (eds), The Impact of Marine Pollution

(London, 1980); Schachter and Serwer, 65A.J.I.L.84(1971).
12) 신현덕, 「국제환경법론」(서울 : 동화기술, 1998). pp.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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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단일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고, 해역의 특성과 지역적 이익을 고려하여

인접 국가간의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13) 그런데 현대 국제법 체제 하에서의

해양은 영해-경제수역-공해로 대별되고,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영해주권이 작용하며,

경제수역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할권이 작용하지만, 공해에서는

특정 국가의 영역관할권이 미칠 수 없다. 즉, 영해나 경제수역의 오염에 대한 규제

는 연안국의 입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오염현상이 인접국의 경

제수역과 영해나 내수까지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해에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또한 그 반대로 공해에서 발생한 오염현상의 영향권은 공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

접 연안국의 주권영역에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해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규제(보호)는 국내법적 조치와 더불어 국제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

는 것이다.

제1절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14)

 Ⅰ. 인접국가간의 갈등

  첫 번째 유형인 인접국가간의 갈등은 특정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제공

국가의 규명과 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 혹은 양자간 환경갈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원인제공국가에 의한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 국가가 얼마를 책임져야 할 지를 결정하

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피해에 대한 지역적 혹은 양자간 물질적 배상의

합의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

                                                                
13) 최종화, op.cit.,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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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유형은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으로 그 근본적인

시각 차가 현격(懸隔)하고, 대립양상도 첨예(尖銳)하여 인접국가간의 갈등보다 더

욱 대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서는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기인한다. 먼저, 선진국의 경우 기득권 고수를 위한 환경보

호의 관점에서 지구환경파괴는 개도국들의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또는 생태계 파

괴적인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는 환경 파괴(破壞)적인 ‘지속불가능한 개발방

식’(un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도국의 경우

생산과 소비의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과도하게 방만하고 자원 낭비적인 ‘지속불가능

한 생활양식’(unsustainable life style)을 누림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15)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새로운 국제환경질서, 즉 환경보호를

해치지 않고 개발의 필요성에 부응(副應)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환경법의 성문화를

요구해 왔다. 동시에 개도국들은 빈곤과 저개발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발이 불

가피함을 역설하는 한편, 개발기간 동안 환경보호 의무를 완화하는 소위 이중 기준

(double standard)의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환경법질서는

급속히 붕괴되어 가는 한편, 다양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하면서 광범위

한 의무를 포괄하는 새로운 환경법 질서가 채택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16) 그들간의

또 다른 의견대립은 책임에 따른 지원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환

경파괴에 대한 책임문제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수준에서의 대립이었다. 첫째로 자금

지원 문제의 경우, 개도국들은 역사적 환경파괴 책임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

용하여 지금까지의 선진국 대 개도국 원조자금인 ‘공적개발원조자금(ODA)’과는 별

도로 새롭고 충분한 환경관련 기금의 제공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선진국들은 ODA

                                                                
14) http://sarim.changwon.ac.kr/∼leepol/data/LSH15.htm.
15) Ibid.
16) 최종범·김기순, 「자연환경과 국제법」(서울 : 범양사, 1994.3),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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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추가지원을 내세우고 있다.17) 둘째로 기술이전 문제의 경우, 특히 한국과 같

은 선발 개도국들의 관심분야인데18), 개도국들은 비상업적(non-commercial)이고 특

혜적인(preferential)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기술이

민간기업 소유이며 지적소유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개도국이 요구하

는 비상업적 특혜적 기술이전을 거부하며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

다.19) 요컨대, 환경문제를 둘러싼 남북갈등은 환경보전을 앞세워 후진국의 개발을

규제하고 자국의 환경기술을 수출하며 자국에 적용되는 환경규제제도를 이용하여

무역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가능한 한 개발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기술 및 재정지원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

환경 무역 규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후진국의 입장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되는 데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표-1>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갈등현황

                                                                
17) 재원마련 문제에 있어 리우회의 기간 중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은 선진국(OECD회원

국)들이 앞으로 공적개발원조자금(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현재의 2배인

GNP의 0.7%선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그 시한을 2000년까지 명문화시킬지의 여부를 놓고

대립을 보였다.
18)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들은 재정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다 환경보전 기술을 확보하

지 않으면 앞으로 고도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 리우회의 개최 직후 기술이전 문제에 관한 선진국·개도국간의 교섭결과, 선진국들은 공

공기관(정부연구소, 대학) 보유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 보유기술은 선

진국 정부가 ODA로 사서 이전한다는 개도국안을 수용했다.

선 진 국 개 도 국

강 조 점 환 경 보 전 경 제 개 발

환 경 보 전 운 동 순수한 환경보전 운동 북의 남에 대한 지배전략

환 경 파 괴 책 임 공 동 책 임 선진국이 주요한 책임자

자 원 개 발 관 리 주권적 자원개발 유보 주권적 자원개발

기 술 이 전 민간기업간 기술협력
정부차원의 비상업적, 특혜적

기술이전

무 역 제 재
상품가격 및 생산과정에 환경

기준 적용
환경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반대

환 경 대 책 오염자 부담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및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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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동북아3국(한국, 일본,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한국은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그 특수상황이 고려되고 국제환

경규제가 개도국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수출의 장애로 이용되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

대한다는 점에서 국제환경규제가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술이전의 보장을 전제로 개도국

들이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안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자 하는 입장을 견지(堅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과 환경안보능력

을 토대로 지구환경문제의 완화를 위한 경제사회활동의 운영에 자신을 가지고 나아

가 세계환경안보를 위한 기구구축과 감시 및 조사활동의 강화 그리고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개도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원조를 확충하고 이를 환경적 고려와 결부시키고자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지구환경규제가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보면 유리하게 작

동할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환경문제

와 결부시킴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입

장은 한국에 비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제환경협력에 있어 각국의 주

권보장과 세계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즉, 중

국은 국가적·세계적 환경안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포괄적 세계안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0)

제2절 국가별 해양환경오염 실태

 Ⅰ.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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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

해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왔다. 중국에서의 중요한 환경문제로는 대기오염, 산성비,

수질오염, 고체폐기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대기오염과 산성비는 에너지원의

주종을 이루는 석탄의 사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과 고체폐기물 문

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1)

서쪽의 중국대륙과 동쪽의 한반도로 둘러싸여 있는 황해는 해양오염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황해로 중국의 모든 주요 하천과 한반도의 주요 하천들 대부분이

유입(流入)되고 있다. 즉 중국의 황하와 양자강은 황해의 서북쪽의 발해만과 서남

쪽의 해류의 흐름과 성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간에 있는 한반도의 압

록강과 한강 및 그외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하천들은 황해로 유입되어 그 물

리적 특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과 중국의 심각하게

오염된 하천은 결국 황해를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중국은 황해연안에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서해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음에 따라 황해

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22)

  중국 연안의 해양환경의 질(質)은 일부의 얕은 수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

호한 편이라고 하겠지만, 하구·항구 및 인접한 연안도시 부근의 해역은 대부분 심

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항구와 만이 가깝고, 대도시인 중국연안은 육지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 해

양에서의 폐기물 투기, 해양탐사 및 개발 등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23) 즉, 중국쪽

황해의 주요 오염원인 청도, 대련, 상해 등의 산업 및 항구도시에서 유입되는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로 1억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가정의 하수를 통해 연안해에 운반되

                                                                
20) 최병두, op.cit., p.324.
21) http://user.chollian.net/∼shy6008/mp_kih009.htm.
22) Ibid.
23) Regi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rends in North-East Asia: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mes, IHE/ECNEA/1, 29 January 1993.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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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5.3억톤의 산업폐수가 연안지역으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그 외에도 황

해 남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석유탐사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또는 석유혼합물도 상당

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연안에서는 부영양화 현상이 지난 30여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대 -

1980년대까지 연평균 30회 발생하던 적조현상이 1991년에서 34번이나 발생하였고24),

특히, 발해만의 석유시추작업장에서 방류되는 21,000톤의 원유로 인해 오염도가 허

용기준치의 2배에 이르고, 심한 곳은 1,000배를 초과하고 있다.25) 1998년 중국의

사회과학원 연구팀은 「태평양학보」에 기고한 황해 해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

서를 통해 「황해가 죽어가고 있다」고 오염의 심각성을 자인(自認)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주요 도시 연안과 황하·양자강 등의 하구가 각종 영양

염류와 석유찌꺼기,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으며, 근해 해수의 수질은 중국의 ‘해수

수질표준’ 중 최저인3급수 또는 초3급수로 오염의 정도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

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 근해의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해 적조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종과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이는 중국이 황해의 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황해 오염의

심각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황해의 오염이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으며, 오염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경

고하는 메시지는 그 이전부터도 계속되어 왔다. 일례로, 세계적인 환경보호 단체인

월드워치의 1995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로 흑해와 황해를 지적

하면서, 「황해(Yellow Sea)는 이제 적갈해(Brownish-Red Sea)로 명칭을 바꿔야 하

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이 보고서

는 흑해 지역은 인구가 정체 상태인 반면, 황해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머지 않아 황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24) Ibid.



- 13 -

고 있다. 실제로 황해의 오염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이후, 이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연안 지역에의 인구 집중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환경연감에 따르

면, 중국의 연안 지역 인구는 1995년 전체 인구의 1/3가량에 해당하는 4억에 달하

고 있으며, 중국 공장의 40%가 황해 등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연안 지역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황해로 방류되

고 있다.26)

 Ⅱ. 북 한

  오늘날 북한이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

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 보호 및 관리

우선보다는 개발 및 식량 증산 중심의 환경 정책을 비롯하여, 둘째는 할당량 달성

중심의 비효율적 비환경 친화적인 사회주의 폐쇄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특성, 셋째

는 환경 오염 다발의 산업 구조와 주탄종유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함께 낙후된 산

업 기술, 넷째는 경제 악화에 따른 환경 부문의 투자 여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미약한 환경 의식과 환경 보호 운동을 지

적할 수 있겠다.27)

  두만강, 압록강 등 주요 강들의 심각한 환경 오염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 원

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해역 가운데 해양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원산 앞바

다이다. 맑기로 유명했던 원산 앞바다에는 해조류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고, 매

년 5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적조 현상이 빈발하여 어패류와 해조류는 거의

멸종 상태에 있다.28)

  북한의 해양오염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해안의 간척 사업이다. 소위 북한

                                                                
25) World·Watch(Vol.1.,No.1., January/February 1995),p.13.
26) “21세기 동북아의 큰 문제, 중국의 환경오염,” 「월간조선」 2000.6.
27) 홍순직, “북한의 환경오염실태와 남북협력방안”, 현대경제연구원, 1999.1.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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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대 지역 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 사업으로 황해남도 앞바다에 8만 정보,

평안남도 앞바다에 11만 정보 등 30여만 정보의 새 땅(부침땅/농토)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 사업과 비견되는 이 사업은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서해갑문 건설 이후 남포 공장과 기업소

의 폐수가 역류하고 있으며, 다락밭에서 유출된 토사(土砂)로 강하상이 상승하고

강하구에서 퇴적됨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동해 및 서해 해양연구소, 수문기상국, 과학아카데미

연구소, 기타 대학부설 특별실험소에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 한다.29)

  이러한 해양오염에 더하여,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1997년의 대만 핵폐

기물 반입 문제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어 인근 해역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 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지하수 처리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설비 등 안전성

연구에 관해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 보도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수송 선박과 핵폐

기물 처리 기술, 적절한 매립 장소 등 매립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

광에의 폐기물 매립은 지하수 유입 등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 만일 여기에 핵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의 오염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지역내 인근 해역으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사능 물질이 동해에 비해 방사능을 희석시킬 바닷물 총량도 훨씬 적고 해

류도 단조로운 서해로 누출될 경우, 특정 해역에 방사능이 집중적으로 누적되어 문

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Ⅲ. 한 국

  한반도 연안의 황해는 해류의 역동성으로 인해 해저수와 표층수의 교환이 매년

                                                                
29)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환경소송센터,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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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에 자정작용(自淨作用)이 강하지만, 반면 수심이 얕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취약성을 가진 해안으로 한반도에서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한강, 금강, 영

산강 등의 하천들이 유입됨에 따라 황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하천

에서 유입되는 담수와 해수가 완만하게 교차되면서 쉽게 오염되고 적조현상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안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에 아산, 군장, 대불단지 등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고 부분적으로 가동

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해안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30)

  우리나라 연안수질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Ⅱ등급(COD기준2㎎/ℓ이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와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급증, 연안역

개발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급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물질 배출량이 계

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오염물질 관리정책이 비교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오염의 현황은 이와는 다를 수 있는데, 오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에서 얻어진 수질결과는 눈으로 알 수 있는 수질오

염도와 매우 다른 까닭이다.

  연안의 평균 수질상태를 보면, 제주도 연안이 가장 양호한데, 이는 해류의 흐름

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제주도의 인구분포와 산업구조상

다른 해역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오염부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해 연안은 평균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해안 전체 해역의 오염이 심

하다기보다 청초호 등 특정 해역의 오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연안의 평

균오염도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적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총질소(總窒素：total nitrogen), 총인(總燐：total phosphorus) 등 영양염류의 오

염도는 해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질소·인 제거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

                                                                
30) http://user.chollian.net/∼shy6008/mp_kih009.htm.



- 16 -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1) 이

러한 영양염류는 유기오염의 원인물질로서만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내에서 식물플랑

크톤, 조류 등을 포함한 일차생산자(一次生産者：primary producer)의 성장에 필요

한 기본물질로서 해양의 생산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영양염류의 공

급 및 이동과 빛의 투과율 등에 관여하여 해양의 일차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유물질의 비율은 지형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부유토사(浮

遊土砂)의 유입량이 막대한 서해가 매우 높다.

  해역별 근해의 오염도의 경우, 서해가 한강, 황하, 양자강을 통한 막대한 양의

토사유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유물질의 양 또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산 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매우 적합하며, 수산 생물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안 해역을 간척 또는 매립을 통하여 해양이 오

염되어 수산 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간척과 매립은 사업 시행 후에도 해양

환경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 간척과 매립은 해양오염을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토사(土砂)와 부유물질(浮遊物質)

을 유발시켜 생물 생산력을 저해(沮害)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안 양식 면적의

영구적인 상실과 연안의 조류 및 해류의 변화에 따른 해안 기구 변화, 그리고 해안

경관의 악화에 따른 관광 자원의 잠재력 상실 등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

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의 약 80%가 도시 하수, 공장

폐수 등으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물질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그 밖의 해양오염

요인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상 기름유출사고와 약11,000ha에 달하는 양식어

장의 자가오염, 기타 해양쓰레기 등이 20%를 차지하고 있다.33)

                                                                
3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해양환경보전”, 「환경백서」, 1999.
32)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Marine and Coastal Area of Korea(National Report),

UNEP (OCA) /NOWP.WG.2/Inf.5., 1992.p.13.
33) Ibid.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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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와 패류등의 수산물 섭취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류에 의한 양식업의

피해를 줄이는데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연안에서는 유조선이나

일반 선박들의 충돌 및 좌초에 의한 연료 또는 벙커C유 등의 원유 유출 사고가 과

거에 비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선박 해난 사고에 따른 유류 오염 외에도

화학 운반선의 해난 사고도 경계해야 할 오염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사고발생건

수는 1994년 이후 연평균 약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출량은 약56.6%씩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다. 유출량의 증가율이 사고발생 건수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오염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34)

  정부는 해양오염의 80%를 차지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기초시

설 설치 등 종합적인 오염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넓은 범위의 ‘해역’ 중심에서

보다 작은 ‘만’을 중심으로 지정방식을 변경하여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동북아 국가의 해양환경보존 노력

  동해와 황해는 동북아 지역 연안에 형성된 일련의 반페쇄해(즉, 남으로부터 남중

국해, 동중국해,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그리고 베링해 까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국가들(즉, 중국, 한국, 일본 및 러시아)이 연안국으로 되어 있는 수역이다. 이

동북아 지역의 연안해들은 생물 및 비생물자원이 풍부하고 해운교통의 중심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수역에서의 해양 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련국가들의 협력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2년 Rio회의 이후, 황해 및 동해의 연안국인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은 이 지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내적 또는 국제

                                                                
34) 조동오·박용욱·목진용·윤성순, “해양오염대비 국가긴급계획 수립전략에 관한 연구”,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2.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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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이 지역에 획기적인 변모와 발전을 갖어왔다.

 Ⅰ. 한 국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오는 동안, 연안지역은 고

도의 산업화 기지로 변모하였고, 새로운 도시지역이 발달하게 되어 많은 양의 산업

폐기물과 생활하수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5년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를 실시하고 1992년부터 이미 ‘오염자 부담원칙35)’을 적용한 ‘페기물 관리 체제’를

가동하여 산업 및 생활 페기물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인접국들은 고도의 산

업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근 해양에 많은 오염물질들을 배출

하고 있으므로 연안 반폐쇄해의 해양환경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 및 민간단체들은 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연안 생물자원을 보호 관

리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傾注)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1983년3월14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하고, 1996년1월29일에 이 협약의

85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1994년11월16일 이 협약이 발효된 이래 한국은 반폐쇄해

연안국의 협력의무에 관한 이 협약 제122조 및 동123조와, 제12장에서 규정하고 있

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준수하고, 동해와 황해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 집행계획들을 입안, 실천해 가고

있다. 한국은 또한 능동적으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및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35) 오염자 부담의 원칙(The polluter-pays system) : 이 원칙은 법원칙이라기 보다는 경제

정책상의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오염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염비용을 부담해야 함

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오염을 발생시킨자가 오염제거 및 방지조치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물론, 오염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됨을 의미함으로서,

환경손해에 관한 민사, 국가책임 및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허용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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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일 본

  일본은 이 동북아지역에서는 가장 앞선 해양국가로서 해양 환경의 보호 및 자원

의 보존 관리와 그 지속적 개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일본은 1983년2월7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하고, 1996년6월20일 이 협약의 95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일본은 1993년 환경 기본법을 만들었으며, 1996년6월 ‘지속가능 개발 위원

회’(Japan 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하였다. 일본은

이미 1987년부터 제4차 국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역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소(窒素) 및 인(燐)에 대한 배출기준을 엄격히

정한 바가 있다. 특히 세도(瀨戶) 내해 지역에서의 연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특

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연안역 해양환경 자료를 관찰 수집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조사자료교환체계(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System; IODE) 및 세계해양용역통합체계(Integrated Global Ocean

Services System; IGOSS) 등을 활용하고 정부간해양학기구(Intergovernmental

Ocean-graphic Commission; IOC),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협약(Convention for a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등과 협력하고 있다.

 Ⅲ. 중 국

  중국은 광대한 해양 관할 수역과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석유 등 해양자원의

개발에 국가적 총력(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1996년6월7일 유엔해

양법협약에 비준하므로서 93번째의 당사국이 되었다. 중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자

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절감(切感)하

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행정국(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은 1996년5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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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중국 해양의제-21’(China’s Ocean Agenda 21)을

제정하였다. 이는 향후 천연자원의 탐사와 보호·보존, 해양환경의 보호 개선 및 자

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본적 지침이 될 것이다.

  중국은 페기물의 해양투기를 위한 38개의 투기 지점을 지정해 놓고 있고, 엄격한

감시와 인가제 실시 등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고 있다. UNEP36), IMO37) 및 GEF38) 등

에 의하여 1993년에 중국의 하문(厦門; Xiamen)지역은 ‘남부아시아 해양오염방지통

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시범사업은 기초적 연구 및 계획, 관련 입법조치,

탐사 등의 순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해양환경감시체계 및 국가해양정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감시체계는 함정, 항공기, 지상감시초소 및 해상 Buoy 등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대단히 원할하게 작동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정보체계는 중앙 및 지

방 방송 및 TV등 대중정보 매체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등을 효

과적으로 예보,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보체계는 60여개국 100개

이상의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Ⅳ. 러시아

  러시아는 동해의 연안국 중에서 가장 국토가 방대하고 연안 해안선이 긴 나라이

다(6만km이상). 러시아는 1997년3월12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비준하였다. 러시아는

1992년 Rio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가

입되어 있다. 러시아는 UNEP, WHO39), IUCN40) 및 UNCTAD41) 등 환경관련 유엔 산하기

                                                                
36)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72.12.15설립).
37)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58.3.17 IMCO설립, 1982.5.22

IMO로 개칭).
38) 지구환경청(Global Environment Facility; 1991.5설립).
3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4설립).
40)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49.10.5설립).
41) 유엔통상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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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4년5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행동계

획’(1994-1995)을 채택 실시하였으며42) 1996년2월19일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

한 국가 행동계획’(1996-1997)43)을 다시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은

4개의 국내 입법조치와, 41개의 특별연방계획, 6개의 규범적 지침 및 5개의 부가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의 다른 연안국들(중국,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러시아는 지구해양관측체계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의 일환인 북동아시아 지구관측체계

(Northeast Asian Regio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NEARGOOS)에 참여하고

있다.

                                                                
42) Governmental Decree No.496 of 18 May 1994.
43) Governmental Decree No.155 of 19 Februa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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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동북아 국가의 해양환경 보존 협약 체계

제1절 동북아 국가의 환경협력

 Ⅰ. 유명무실한 지역협력 체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CEC/1992)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

지움이 확대 발전된 것으로 역내 국가간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창설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당국간 회의체이다.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는 1992년 제1차회의를 일본 나가타에서 개최한 이래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한차례씩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2

차(서울) 및 제4차(부산)회의에 이어 제7차회의를 ‘98년10월 제주도에서 개최하였

다.

  그동안 이 회의는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등 역내 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면서 참가국간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협력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구체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체 형성이 어려웠던 이유를 정리해보면44) 첫째,

대동아전쟁으로부터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 혼란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인해 사실상 민간의 교류는 전혀 불가능해져었기

때문이다. 중국, 몽고, 러시아, 북한 등 대륙의 4개 국가들이 차례로 사회주의 경

                                                                
44) 유재현,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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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전환되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발전을 해오

는 동안 대륙 국가들과 해양국가들은 준 전시 상황과 같은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었다. 둘째,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비무장

지대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분단선이 아니고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계선이기

도 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속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동맹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의 비무장지대는 지금까지도 동북아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

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체계와 가치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기가 개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운동이라든

가 민간협력이라든가 하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넷째, 동북아시

아의 민간단체들은 대체로 국제무대에 참가하여 협력사업을 해왔던 경험이 거의 없

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지역의 목소리가 매우 작았고 지역내의

국가들간의 교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는 그 동안 국내문제에 대한

개혁이 운동의 중심과제였고 중국의 경우는 민간단체라는 개념의 활동이 아직도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작은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발하게 국제적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단체들과 연대해서 하기보다는 대체로 독자적 활동에 치

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는 민간단체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

우가 별로 없었다. 다섯째,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각자가 독립하여 경제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각자가 처리를 해왔다. 특

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불간섭 원칙

을 지켜 환경협력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에 대해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공동으로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을 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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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제환경협약과 국내법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

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

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16개에 달하고 있

다. 이중에서 해양분야 협약이 약 1/3으로 86건에 이르고 있다.

<표-2> 국제환경협약 체결현황                               (2000. 10월. 현재)

구분 계
대기

기후

담수

보호

해양

어업
자연·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폐기물
기타

채택 216 12 15 86 50 13 11 29

발효 164 10 9 66 40 12 8 19

  현재 44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은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2000년 10월 현재 40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

어 있다.

<표-3> 국제환경협약 체결현황                               (2000. 10월. 현재)

구분 계
대기

기후

담수

보호

해양

어업

자연·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폐기물
기타

가입 40 6 - 13 7 6 1 7

발효 40 6 - 13 7 6 1 7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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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월 현재)

구 분 채택,발효,서명 가입국수 우리나라 관련사항

기후변화협약
- ’92.5채택

- ’94.3발효
- 181개국

- ’93.12.14 가입

- ’94.3.21 발효

원의정서
- ’87.9채택

- ’89.1발효
- 172개국

- ’92.2.27 가입

- ’92.5.27 발효

런던개정서
- ’90.6채택

- ’92.8발효
- 138개국

- ’92.12.10 가입

- ’93.3.10 발효

코펜하겐개정서
- ’92.11 채택

- ’94.6발효
- 104개국

- ’94.12.2가입

- ’95.3.2발효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개정서
- ’97.9. 채택

- ‘99.11 발효
- 33개국

- ’98.8.19 가입

- ‘99.11.10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 ’89.3채택

- ’92.5발효
- 133개국

- ’94.2.28 가입

- ’94.5.29 발효

생물다양성협약
- ’92.5채택

- ’93.12 발효
- 176개국

- ’94.10.3가입

- ’95.1.1발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73.3채택

- ’75.7발효
- 148개국

- ’93.7.9가입

- ’93.10.7발효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국

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71.2채택

- ’75.12 발효
- 117개국

- ’97.3.28 가입

- ’97.7.28 발효

 Ⅲ. 지역적 협약의 채택에 따른 국내법의 개선방안

  국내·국제적인 환경법규간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문제가 발생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환경오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내용보다 엄격하게 아니면 더욱 상

이한 내용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것과, 국내·국제협약 간의 관계가 해양법

협약을 매체로 하여 환경오염에 관한 최소한의 수준(Minimum level)을 창성(創成)

할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경우 이 같은 최소한의 수준이 국내입법에 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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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효과를 발생하느냐이다.45) 그러므로 양국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만

족한 협력관계를 유지·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UN해양

법 협약 제193조에서부터 제225조까지의 규정은 해양환경오염 및 파괴의 극복을 위

한 원칙하에 국내법의 세계적인 통일화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이해와 발전이 촉구되

어야 할 것이다.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환경정책기본법, 공유수면관리법, 공

유수면매립법, 연안역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원자력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규제법, 하수도법, 어선법, 해상교

통법, 항만법, 해저광물자원법 등 무수히 많으나46), 여기에서는 해양오염만을 취급

하고 있는 국내법 중 가장 심도있고 광범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

법에 관한 문제점을 관련협약과 비교·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양오염의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법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54년의 일인데, 그 후 30여년 동

안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기술의 경이적 혁신 등을 배경으로 석유 기타 유해물질의

수요증가에 따라 대형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광역적인 해양

오염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73/78 MARPOL협약에 대한 내용을

1982년10월23일 국내에 수락·발효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도 국제적인 추

세와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1991년3월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1997년에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능력의 제고(提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9차 개정을 하였다. 동

법은 제정당시에 선박기인 해양오염만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그

후 국제협약의 제정과 개정과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해양법협약, 공법

협약 및 런던협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MARPOL에서 규제하는 선박기인

                                                                
45) 하재환, “환경오염 규제와 국제법”,「법학연구」제40권 1호(통권48호) 부산대학교 1999.12.
46)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Marine and Coastal Area of Korea(National Report),

UNEP(OCA) / NOWP.WG.2/Inf.5.,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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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에 한정하기 않고 다른 오염원도 포함시키는 포괄적 규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MARPOL을 제외한 다른 협약의 규정을 필요에 따라 일부만 수용함으로써 그

성격이 모호한 상태이다.47)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은 제·개정에 관해서 범정부적인 노력

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양오염방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1항의 적용수역에 관한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관할권

과 비교하면 몇가지 문제점48)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동조1항1호의 “대한민국

영토에 접속되는 해역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

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을 적용한다는 포괄적

인 규정(規定)을 두고 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은 수역구분주의(水域區分主義,zonal

approach)에 따라 관할권의 행사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폐

지하고 연안국(沿岸國) 및 항만국(港灣國)으로서의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3조1항2호의 해저광물을 석유사업법에 의한 해저광물

로 할 것이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해저광물로 수정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인 심해저와 그 자

원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의하여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심해저기구로 하여금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유엔해양법협약 제145조), 우리 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

이 없다. 따라서 심해저기구에서 제정한 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법에서는 그 활동에 대한 적용을 명시함으

                                                                
47) 김종성·임동철,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원논문집」

석사학위논문 제21집,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1999. p.1115.
48) Ibid.pp.11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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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

이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영해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서도 특정해역을 지정하여 국제기준이나 규칙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관할

권을 확장하고 있는데(제211조6항a호) 반하여, 동 법에서는 특별관리해역을 우리나

라 영해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방법에 있어서 영해밖의

해역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

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은 정선·나포·입출항금지 기타 필요

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동법 제58조) 집행규정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관할권의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73/73 MARPOL을 제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협약에서는 항공기에 의한 해양투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

(廢棄物)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이미 런던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므로(동

법 제2조6호, 규칙 제5조), 항공기에 의한 해양투기도 당연히 규제의 대상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오염관련 국내법을 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새

로운 협약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포괄적 국내법을 제정하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양자·다자협약에 보조를 맞추어 실효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제2절 동북아 국가의 지역협력

  양자간의 환경협력의 형태로는 황해오염 및 산성비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한·중환경협력협정(1993), 해양, 대기오염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한 한·일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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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1993), 한·러환경협력협정(1994), 산성비, 수질오염방지, 유해폐기물처리를

위한 중·일환경보호협정(1994)등이 있다. 그리고 다자간 환경협력의 형태로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환경행정부서대표가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

회의(NEACEC),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SOM)49), 유엔환경계획의 주관으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여 황해 및 동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 환경청 주관의 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ECO-ASIA), ESCAP50), APEC51)등 기존의 지역기구를 통한 환경논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환경양해각서, 국내민간단체 공동주관의 동아시아대기

행동네트워크(ANNEA) 등이 존재하고 있다.52)

 Ⅰ. 양자간 환경협약

  1. 개 요

  가. 한·일 환경협력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제사회 등 제반여건의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환경기술 및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88-‘91년간 매년 개최된 한·일 환경심포지움

및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등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양국간 환경분야의 협력을

체계화, 본격화하기 위하여 ‘93년6월 한·일 환경협력협정이 체결53)되었다.

  동 협정에 따른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94년부터 ‘96년까지 3회에 걸쳐 개

                                                                
49) Meeting of Senior officer on Environ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4차 회의

부터 고위급회담(SOM)을 동북아지역환경프로그램(NEASPEC)과 혼용하기 시작하였다.
50) 아·태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1947.3.28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로 발족, 1974.3 제30차 총회에서 ESCAP으로 개칭).
51) 아·태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89.11설립).
52) 민병승,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pp.76-86.
53)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93.6.29 발효/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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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어 총46개 공동협력과제 중 ‘동북아시아지역 기후변화연구’ 등 31개 과제를 공

동연구 수행 중이며,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 환경관리기법과 일본의 환경관리

기법 및 기술의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15개 과제는 연구비 확보의

문제등으로 미추진 되고 있다.

  1998년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3국 환경장관

회의, 유해화학물질관련 양국간 협력강화, 양국 환경부간의 상시 접촉채널의 구축,

동북아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8년10월에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의 21세기 새로운 동

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큰 틀 아래서, 양자협력 중심의 양국간 환경협력을 지역적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에 따라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국가간 각료급 대화를 실시

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며, 양국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내

분비장애 화학물질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54)

  1999년7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동북아

지역내 환경회의(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NEACEC, NOWPAP, ECO-ASIA)에서 상

호 협력키로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등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상호

협력하였고, 환경공동위 사업으로 30개 사업 계속 및 2개 사업 신규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55)

  중국에 의한 동북아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공여가능국이 한·일 양

국임을 감안할 때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한·일간에는 동북아 환경협력의

주도권 장악 등 미묘한 문제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양국간에 해결

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안고 있다.

  향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문제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

                                                                
54) 안세창(해외협력 담당), “국가간 환경협력”, 「환경백서」, 환경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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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논의과정에서 양국간의 협조체제

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한·중 환경협력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기상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등으로 산성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 황해오염 등이 지역 환경현안으

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국가간 적극적인 환경협력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

라 한·중 양국은 ’93년10월28일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56)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공동위원회를 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한·

중 정상회의,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들을 활용,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199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94년 이후 정

례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정보의 교환, 환경현안의 논의 등을 하고 있으며, 식물에

대한 산성비 영향연구, 산성비 오염물질의 이동모델 및 대책,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등 12개 협력사업을 선정수행하고 있다.

  1999년9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환경장

관 회담 및 제1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의 후속조치, 한·중 유류오염 방제

협정 체결문제, 환경공동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환경기술 및 산업분

야에서의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환경산업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환경산업협력회의를 양국 환경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환경산업협력회의

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2000년 중 한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특

히 중국측은 한국과의 환경산업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였다. 한·

                                                                
55) 외교통상부, “동북아환경협력 현황”, 경제통상(환경협력).
5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93.11.27.발효/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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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경장관회의시 설치에 합의한 한·중 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양

측이 재인식을 하고, 동 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하는 ’환경기술교류협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동 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키로 하였다. 또한 12개 협

력사업 중 3개 사업을 종료하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 연구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

으로 채택하였다.57)

  1998년12월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황사, 산성비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간 공동 조사강화, 동북아 환경협력의 강화 등과 함께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98년

한해 동안 중단되었던 한·중·일 3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조사사업이 1999년 재개

되었으며 1999년1월에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6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제3차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공통성, 환경기술의 가격경쟁력을 감안할때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큼을 공동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환경부 및 환경산업협회가 참여하

는 환경산업 협력회의를 매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환경연구

원간 협력증진을 위해 한·중 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합의하고, 양해각서을

교환하였다. 이와함께 28개 국내업체를 대동하고 상해 및 북경에서 한국 환경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환경산업체를 소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

다.

  산성비, 황해오염문제 등 역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황조사에는 과학적체

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과학적 규명없는 문제 제기는 국가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

약될 소지가 있으므로 양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협력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양국 환경장관회담의 정례추진, 환경

                                                                
57) 안세창(해외협력 담당), “한·중환경협력”, 환경부,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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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류의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 협력과제 추진이 중국측의 공동 협력과제 예산에 대한 대

부분을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관계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

다.

  다. 한·북 환경협력58)

  남·북한간 양자차원의 협력현황은 1992년2월19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

과 북은 ‘---------’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16조)고 규정

하여, 이미 남·북한간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1992년9월17일 채택된 남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도 ① 정보·자료의 교환, ②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③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④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 ⑤ 환경보호대책의 공동수립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

도 합의되었다(제2조). 다만, 우리나라는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환

경정보·자료의 교환 등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 공동위원회가 구

성된 후(1992.5), 핵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위원회가 개최되면 남·북

환경협력을 제안·추진해야 하며, 동 위원회의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

부의 직원을 정식위원으로 격상시키고, 더나아가 환경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칭 ‘남·북 환경협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자료의 교환, 전문가 등의 교류

및 양성, 해양환경공동조사, 해양오염긴급사태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과학기술의

이전 및 공동개발, 남·북한간 환경외교 협력의 강화 등 구체적인 해양환경보전 협

력사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한·러 환경협력

                                                                
58) 원영철, “남·북한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상지대학교병설전문대학 논문집 제

15집, 1996,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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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높아짐

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정보 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관심 사항에

대해 협조하기 위하여 ‘94년6월 한·러 환경협력협정 및 철새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분야로는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규제, 수질오염 규제, 연안 및

해양오염 규제, 유독물질의 관리, 유해 고형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규제 등

이 있다. 이 협정은 구소련 및 러시아 해군에 의한 핵폐기물의 동해투기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협정에 따른 제1차 공동위원회를 ‘95년1월에 개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러

시아측 요청에 의거 극동지역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키로 합의, 제2

차 한·러·일 3국 공동조사에 잠정 합의하고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으며, 생태계 유지 관리 등 환경분야 11개 공동협력 사업 추진 합의하였고,

철새보호를 위한 한·러간 협력강화 논의 및 러시아측 철새 전문가 초청과 철새 이

동 경로조사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59) 제2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러시아

측의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양국간 환경협력이 다소 부진하였지만, 1999

년5월 한·러 정상회담시 환경전문가 교류, 정보 자료의 교환 등 양국간 환경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성비, 황해문

제 등 역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협

력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므로 공동위원회 등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

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60)

  향후 원격탐사기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분야, 등 선진기술(GIS, Remote

Sensing)을 러시아와의 공동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습득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

구환경문제에 대해 양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양자간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

                                                                
59) 외교통상부,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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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국의 참여

  중국에 대한 ODA등 지원액을 증가시키고, ODA지원액 중 환경관련지원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환경관련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

61)이나, 동북아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OECD가입 등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산성우

원인물질의 저감을 위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저감 프로젝트, 황해오염의 예방을

위해 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를 통한 지역내 국가간의 환경정책, 경험 등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재정기원을 유도하여 UN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의 관심을 이

끌어 내었을 때 중국의 환경개선노력이 촉진될 것이다.

  나. 일본의 참여

  동북아환경협력을 위해 비공식 채널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책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해 양국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채널과 비공식채널간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공식채널인 ESCAP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로부터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사업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위임이 필요하겠고, 지역내 국가의 균등 참여보장과 유사사업의 상호연

계 및 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연구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여야겠다. 특히,

한·일 양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사업이 지나치게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으

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상호신뢰의 제고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다자간 환경협약

                                                                
60) 안세창, “국가간 환경협력”, loc.cit.
61) 우리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액은 GNP대비 비율 0.03∼0.05%(OECD 국가는 0.7%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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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E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1992)

  동북아 환경담당부서간의 회의체로 ‘88년부터 ‘91년까지 열린 「한·일 환경심포

지엄」이 확대발전된 것으로 현재까지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북아 5개국(한

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담당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의 환경상태,

지역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심포지움 성격의 회의이다. 추진 현황으로 제1

차 회의(‘92.10)가 개최된 이래 제8차 회의(’99.11)에 이르기까지 지구환경문제는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환경현안들을 논의되었던바 동 회의는 동북아지

역 환경공무원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지역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

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채널이 구성되는 모태역할을 수행

하였다.

  이 회의는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청정기술 및 청정

생산, 지구환경현안 등 역내 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

환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이 회의는 의제에 대한 참가국간의 비구속적인 자유로운 토론이 장점이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62)

  동 회의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로 시작된 것이었으나, 토론회 등을 통한 구체

적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 회의의 성

격을 명확히 하고(동북아 환경협력체로 발전시킬 것인지, 환경기술과 정책토론의

장인지 여부 등), 그에 따라 동 회의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며, 더욱이 ODA지원액중 직접 환경관련된 지원액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62) 이창흠(해외협력 담당), “동북아 환경협력”, 「환경백서」, 환경부, 1999.



- 37 -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경제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재정과 기술을 이끌어

내고, 중국이 대기 및 해양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촉구하

는 등 동북아환경협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자료의 교환, 해양환경 공동조사, 해양오염긴급사태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등의 훈련프로그램 시행, 지역공동의 기준설정, 과학

기술의 이전 및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해양환경보전 협력사업들을 시행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63)

  나. ESCAP주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SOM / Meeting of Senior officer on

Environ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993)

  ESCAP주관의 동북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북한64))이 참여하는

정부간(외무당국자) 협상체로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는

‘92. 4월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제48차 ESCAP 총회에서 제안하였으나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추진 현황으로 제1차

회의(‘93.2) 이후, ‘96년의 제3차 회의시까지 3개분야65), 5개 프로젝트66)를 추진하

였으며, 제3차회의에서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의 채택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재정지원하에 5개 프로젝트 중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

차회의(‘98.1)시 제안되었던 센터건립은 제6차회의에서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

련센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데이타 까지 다룰 수 있도록

회의에서 명문화 시켰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사업(project 1), 오염데이터

                                                                
63) 원영철, “황·동중국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1

권1호(통권 79호), 1996.6.p.165.
64) 북한은 제2차 회의부터 참가하였다.
65) 3개분야 : 1. 에너지 및 대기오염, 2. 생태계관리, 3. 능력형성(정보교환,연수,훈련, 공

동연구 등).
66) 5개 프로젝트 : 1. 에너지 및 대기오염 분야(석탄발전소의 SO 2 저감을 위한 운영 및 관

리훈련 사업, 청정석탄 연소기술 시범사업) 2. 생태계 관리(동북아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동북아 종자연구 및 산림, 초기정보 체계화 사업) 3. 능력형성(환경오염 데이터의 수집, 호

환, 표준화 및 분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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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니터링 수집·비교분석사업(project 2),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효율성

증대사업(project 3), FGD 기술 시범사업(project 4) 등 4개 후속사업의 추진을 승

인하고, 특히 project 2와 관련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동 사업의 2단계부터 공식

Data Center의 역할을 수행토록 결정되었고, project 1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공

식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5차 회의(’99.2)에서는 당초 6차회의까지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사무국 및 신탁기금 설치문제를 최근 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

기를 감안 당분간 그 설치를 유예하기로 하였다.67) 제6차 회의(‘00.3)에서는 향후

활동에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Vision Statement를 채택하였으며, 동 고위급회

의는 2002년까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환경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북아 환경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기금(Core Fund)을 설치키로 하는 등 제도

및 재정적 체계 마련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 회의는 동북아 지역내 부분적, 비공식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지역환경 보전논의

를 통합하고, 정부간 차원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틀(Framework)을 형성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협력체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68) 하지만 참가국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의 다른 협력채널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사무국과 재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제로서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

다.69)

  또한, 중국은 역내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자로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자국 주도로 추진중인 ECO-ASIA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소

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본 회의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련센터’(Northeast Asian Center for Environmental Data

                                                                
67) 이창흠, “동북아 환경협력”, loc.cit.
68) 「지구환경정보」제38호, “동북아 환경협력”, 외교통상부, 2000.7.
69) 이창흠(해외협력 담당),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환경부,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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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ining; NEACEDT)의 역할 및 목적으로는 환경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비교·

분석 등 정보교환과 전문가 교육·훈련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보전 및 환

경협력에 기여하는 것과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의 개발 및 배분이 있다. 주요기능으

로는 환경오염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처리·분석에 관한 능력함양과 환경데이타의

비교분석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정보 교환과 분배이다.

  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환경회의(ECO-ASIA; Environment Congress for Asia &

the Pacific, 1991)

  아·태 환경회의(ECO-ASIA)는 일본 환경청이 아·태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 포

럼으로 199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99.9월에 삿포르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ECO-ASIA에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등

약 24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동 회의는 일본 정부가 UNCED를 전후하여 자국의 자금과 기술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동

회의는 구속력있는 이행방안을 결정하는 회의라기보다는 역내 환경협력에 관한 선

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동 회의의 주요 활동은 ‘장기전망프로젝

트’(ECO-ASIA Long-term Perspective Project; LTPP)로 2025년의 환경상태를 계속

적으로 전망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아·태 환

경정보 네트워크’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ECO ASIA NET)를 구축하여 환경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LTPP는 제1단계(1993-1997)에 ① 지속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Asia-

Pacific Eco-Consciousness)를 협력의 구상으로 제시하고, ② NGO 및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Eco-Partnership), ③ 청정기술 개발 추진(Eco-Technology and Eco-

Investment), ④ 국내정책에 환경적 고려 통합(Eco-Policy Linkage)를 제안한 바

있으며, 제2단계(1998-2001)에는 환경이슈 확인 및 환경정책 대안 제시, 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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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될 Rio+10 회의에의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70) 추진 현황으로는  제1차

회의(‘97.7) 개최이후, 「아태지역 장기전망 프로젝트」등 UNCED의 후속조치 및 아

·태지역 장기전망에 기초한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97.7월 UN

환경특별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일본은 동 회의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설치사업’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설립’등 4개 세부사업의

구체적 추진에 동북아 환경협력의 초점을 두고 있다.

  동 회의에 대해 일본측은 참가 경비일체를 부담하고, 각료급회의로 개최하는 등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환경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본측은 동아시아산성우 모니터링,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설립, 아·태지역 환경정보센터, 어린이 환경클럽의 사업에 대해 비용 전액을 부담

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ECO-ASIA를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환경협력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 환경

협력 사업을 ECO-ASIA 관련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ECO-ASIA를 근간으로 하여 여타 자국 주도의 역내 환경협력사업을 연계, 아·태지역

내 환경협력체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ECO-ASIA의

장기전망(Long-Term Perspective) 또한 이미 ESCAP 지역실천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중복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ECO-ASIA의 향후추진계획이

다자간 구체협력사업 추진보다는 정보센터 및 기술센터의 일본내 건설에 중점이 주

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역내 환경문제를 주도하면서 실익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

단되므로, ECO-ASIA 차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정부간 차원의 동북아 환경협력

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유도함이 좋을 것이다.71)

  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에 관한 정부간회의(NOWPAP; Northeast Pacific

                                                                
70) 「지구환경정보」제38호,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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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 , 1994)

  UN 해양법 협약 제12장 제2절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범세계

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하여야 하고(제197조), 해양오염을 발견한 국가는 오

염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고(제198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오염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계획을 합동

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99조). 또한 OPRC협약72)은 유류오염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체제(제6조)에서 각 당사국은 오염사고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체제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대응체제는 국가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사고 대응에 책임있는 국가당국, 오염사고 통보처, 방제

지원 요청을 위한 국가 연락처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기름

오염사고에 대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제10

조).73)

  이러한 요구에 따라 UNEP(UN Environment Program)는 연안 및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1974년부터 지역해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91. 5월 UNEP 제16차 집행이사회 기간 중의 비공식회의에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대표가 모여 북서태평양지역협력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합

의하였으며 이후 정부간 회의 준비를 위한 3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갖고 ‘94. 9월 서

울에서 제1차 정부간회의를 개최75), 활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써 황해,

동해 및 남해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NOWPAP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NOWPAP의 주요사업은 제1차 정부간회의에서 채택된 다음의 Action Plan76) 및 3개

                                                                
71) 외교통상부, loc.cit.
72) 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11.30채택, 1995.5.13발효/런던).
73) http://www.oilspillweb.com/document/thesis012.htm.
75) 북한은 1차 정부간회의부터 계속 불참하였다.
76)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UNEP(OCA)/NOWPAP IG.1/5. Annex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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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먼저 Action Plan에는 첫째, NOWPAP 5대 활동목표를

설정(①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해양환경의 상태 및 해양환경에 영

향(影響)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② 환경관리

(Environmental Management): 산업, 농업 등의 자국내 폐기물 배출을 통제하고 생

태계 관리 및 방법론을 평가하여 오염긴급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에 협력, ③ 환경입

법(Environmental Legislation): 국가적 차원의 법률비준 및 이행과 지역적 협약

및 의정서 등 장치(Instrument)를 만드는데 있어 법적위임(Legal Commitment)를 모

색, ④ 제도적 준비(Institutional Arrangement): 사무국 주관으로 지역프로그램

활동들을 조정, 관련 국제회의 개최, 사업의 목표설정 및 진행검토, 활동 및 예산

의 승인, ⑤ 재정의 준비(Financial Arrangement): 지역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정부

가 요구되는 예산을 위해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을 때까지 UNEP가 재정기반을 제

공), 둘째, 신탁기금 설치이며, 마지막으로 정부간회의의 매년 이행계획이 있다.

그리고, 3개 결의문에서 첫째 결의문으로 5개 우선사업 선정77)(NOWPAP/사업1: 데이

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NOWPAP/사업2: 국가별 환경입법, 목표, 전략 및

정책조사, NOWPAP/사업3: 지역감시 및 공조 프로그램 개발, NOWPAP/사업4: 해양오

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개발, NOWPAP/사업5: 지역활동센터(RAC/ Regional

Activity Center) 및 네트웍 구축), 둘째 결의문으로 NOWPAP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78)마련, 셋째 결의문으로 NOWPAP 이행을 위한 재정적 조치79)가 있다.80)

  추진사항으로는 제2차 정부간회의(‘96.11)에서 NOWPAP 대상해역 결정81) 및 우선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Programme Document)와 1997/1998년 작업계획 및 예산

                                                                
77) Implementation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Draft Resolution 1), UNEP(OCA) /

NOWPAP IG. 1/5. AnnexⅤ. P.1.
78)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Implement the Action Plan(Draft Resolution 2),

UNEP(OCA) / NOWPAP IG. 1/5. AnnexⅤ. pp.2-3.
79) Financial Arrangements to Implement the Action Plan(Draft Resolution 3), UNEP(OCA)

/ NOWPAP IG. 1/5. AnnexⅤ. P.4.
80) http://www.oilspillweb.com/document/thesis012.htm.
81) 북위 33°- 52°와 동경 121°- 143°사이의 회원국 해양 및 연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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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n and Budget) 승인과 신탁기금의 연간 조성목표액을 50만불로 결정하였

다.82) 제3차 정부간회의(’98.4)시에는 수정된 1997/1998 작업계획 및 예산

(Workplan and Budget)을 승인하고, 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터 등 지역활동 센터

(RAC) 4개 설립 및 회원국의 유치제의, 검토를 결정하였으며, 1997년도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8년도에도 적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4차 정부간회의(’99.4)

에서는 1999/2000 작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NOWPAP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83) 및

1998년도 신탁기금의 회원국별 잠정분담 비율을 1999년도에도 적용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상설사무국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사무국 설립원칙에 합의하였다.

다만 설립시기, 절차 및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5차

정부간회의(’00,3)에서 NOWPAP 사무국은 금년말(12.4-6)에 일본에서 개최될 제6차

정부간회의에서 소재지를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

본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우리는 국립수산진흥원에, 일본은 토야마현에 유

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외 2000-2001년 사업으로 해양오염데이타 취합(聚合) 및 분

석, 해양오염모니터링, 유류오염방제 등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

업예산으로 120만불을 책정하였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던 신탁기금의 국가별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잠정비율을 계속 적용키로 하고, 각국

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지역활동센터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10월

경에 제1차 협의회를 갖기로 하였다.84)

  ’95년11월 방콕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는 해양오염대비·대응에 관한 정보교

환을 목적으로 NOWPAP 체제의 포럼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으며, ‘96년6월 일본에서

개최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비공식전문가회의에서는 포럼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

                                                                
82) http://www.mofat.go.kr/main/top.html.
83) 4개지역 활동센터의 NOWPAP 회원국내 설치 결정 : 센터1(해양정보 및 데이터 센터):중국,

센터2(해양환경모니터링 센터): 러시아, 센터3(해양오염방제센터): 한국, 센터4(특별모니터

링 및 연안환경평가센터): 일본.
84) 「지구환경정보」제38호,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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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96년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정부간회의에서는 ‘97/98 2년간의 포

럼사업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문서와 작업계획, 예산이 승인되었다. 포럼회의에 관

한 목표(목적), 세부 운영절차 등을 정하는 「Terms of Reference」가 제1차 포럼

회의(‘97. 7월, 일본 도야마)에서 검토되고, 제2차 포럼회의(‘98. 4월, 한국)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포럼회의는 NOWPAP 5개 우선사업중의 하나인 ‘해양오염 대비·대

응 및 지역협력개발 사업’분야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회원국들의 정

부대표 및 옵져버(NGO),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는 국가간 회의이다. 포럼의

「Terms of Reference」에 포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로 환경민감지도(ESI)를 포함한 지역긴급계획개발과, 둘째로 출입국 절차 및

세관 통관을 포함한 해양오염 대비 대응의 일반규정에 관한 NOWPAP 국가간의 양해

각서(MOU)85)의 개발이다.

  제1차 포럼회의는 ‘97년7월 일본 도야마에서 한·일·러·중, UNEP, IMO 대표 및 각

국의 옵져버(NGO)가 참석, 개최되었으며 포럼의 주요의제는 「Terms of

Reference」검토, 지역긴급계획과 양해각서의 개발, 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 등으로

해양오염 대비·대응 분야 협력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논의되었으며, 제2차 포럼회의

는 ‘98년4월 한국(대전)에서 개최되어 주요의제로서 과학기술사업(초기사업) 진행

사항 및 NOWPAP 지역긴급계획초안 검토, MOU 개발을 위한 향후 개발 계획이 논의되

었고, 제3차 포럼회의는 ‘99년7월 러시아 사할린에서 UNEP, 각국 정부대표 및 옵저

버가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사업(초기사업) 진행사항 검

토 및 NOWPAP지역긴급계획의 재개발 방안이 논의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MOU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동 회의는 동북아 국가간 해양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최초의 협력체 구성과 북한

가입시 NOWPAP을 통한 남북한간 해양분야에 대해 환경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8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Cooperation(환경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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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의가 있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상수역의 범위와 명칭 문제이

다. NOWPAP의 적용범위를 동해와 황해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해의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는 협력사업

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협력사업에는 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

긴급사태시 협력이 포함되는데, 중국·북한·러시아는 모니터링 부터 실시하자고 하

는데 반해 일본은 이에 소극적이다. 셋째는 기술적·정치적인 문제로 각국의 법제도

를 조화시키고 지역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동북아국가들은 경제발

전 수준의 차이 만큼이나 환경법상의 배출기준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재정문제이다. NOWPAP 신탁기금에 대한 참가국의 분

담비율 증대에 참가국간 합의 미비로 신탁기금 연간 조성액 미달성 문제와 NOWPAP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장치, 즉 신탁기금의 영구분담률 확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양환경문제는 육상환경오염 문제보다 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결국 유엔분담금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86)

  북한의 NOWPAP 참여문제87)을 살펴보면,북한은 전문가 회의에는 2회 참가한 바 있

으나88), 제1차부터 제5차까지 정부간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이와 관련 UNEP 사무국

은 NOWPAP 사업1, 2, 3과 관련하여 북한 연구기관의 국별보고서 작성예산까지 책정

해 놓고 있으나 미집행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북한이 NOWPAP 대상해역

(북위 33°-52°, 동경 121°-143°)내 중요부분89)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을 제외한

NOWPAP논의는 불완전한 지역 협력이라 간주하고, 남·북한만의 측면에서도 북한을

                                                                
86) Mark J. Valencia, A Maritime Regime for Nor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13-215.
87) http://www.mofat.go.kr/main/top.html.
88) 제2차 전문가회의(92.10, 북경), 제5차 전문가회의(95.11, 방콕).
89) NOWPAP 국가 해안선 길이 기준, 북한은 12.2% 차지(한국 15.6%, 중국 25.6%, 러시아

16.7%, 일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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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환경협력사업에 참여케 하는 것은 북한해양환경의 수준을 평가하고, 양

자간 해양환경분야 협력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현재 UNEP에 방콕 소재 UNEP아·태지역 사무소 등 가능한 모든 접촉 채널을 통해 북

한의 참여를 촉구토록 요청하고 있다.

  마. TRADP 환경양해각서(1995.12)

  TRADP 환경양해각서90)는 두만강지역 개발 추진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환경오염

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이 각서는 두만강지역 개

발 전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EA)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두만강지역 환경공무원 초청연수사업, 환경전문가

파견사업 등 시행 검토을 위한 TRADP 환경양해각서 이행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가

급적 북한지역이 수혜를 받도록 사업 유도을 하고 있다.91)

  바. 기타 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논의

  ESCAP은 아·태 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오고 있으며 지역행동프로그램(1996-2000)을 채택하였지만,

ESCAP은 환경협력 전담기구가 아니며, 일본등 선진국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APEC 지속개발각료회의, ASEAN등을 통해 지역내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2. 다자간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

  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이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90)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1991년 실행).
91) 외교통상부,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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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동 회의를 통해 지역내 국가간 환경제도, 주요 오염자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하고, 이를 통해 지역내 국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구체적 사업수행이 없는 심포지엄 성격 탈피가 향후 동

회의의 위상과 직결됨을 고려, 참가국간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추진방안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협의해야한다. 즉, NEACEC로의 통합가능성

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시부터 환경 당국자간의 기본 인식을 전제로 고위급 회의의

이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나. ESCAP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동 회의는 정부간의 회의로써 ‘96년 제3차 몽골회의에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

한 기본체계 구성」에 합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00년3월

제6차 회의시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동북아 협력사업 전반

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동 회의를 동북아 환경협력체의 모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회의(ECO-ASIA)

  동 회의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환경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심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ESCAP 주관 동북아 환

경협력 고위급회의와 주도권 장악 등 미묘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ECO-ASIA 차

원의 일본측 주도 사업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유사 연구사업의 조정이 있어야 한

다. 사실 국제관례상 일본측 주도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설립, 동아시아 산성우 모

니터링등 ECO-ASIA 세부 추진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ECO-ASIA차원의 추진사업이 ESCAP, ADB등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의 중

복성을 지적하고(국제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관련 추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간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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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92)은 첫째, 포괄적·통합적 추진체계 결여이다. 동북아

환경협력이 다양한 메카니즘과 추진주체에 의해 다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로, 관련활동의 유기적 통합 및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프로젝트가 중복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지역(sub-regional)차

원의 환경협력 내용이 아·태 지역 차원에의 활동 및 범 지구적 차원의 환경논의 동

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참여국간 공통 이해관계 부족이다. 참여

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최선진국인 일본에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체제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매우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동북아

환경협력의 목표, 방향 등에 대한 합의(Consensus) 도출의 애로로 인한 국가별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비중이 상이하고, 북한의 폐쇄성이 지역협력 분위기

조성에 장애요인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

다자간 협력의 유기적 관계 결여이다. 지역내 5개 국가간 양자간 협력에 의한 공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협력사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적

이행에 차질 우려가 있고, 양자협력이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위한 협의채널의 기능

을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력이 초기단계에 있어 양자채널

과 다자채널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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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지역협력의 추진방안

제1절 반폐쇄인 동해와 황해에 있어서의 해양환경 보호93)

 Ⅰ. 반폐쇄해와 폐쇄해의 개념94)

  폐쇄해·반폐쇄해는 지리학적 개념과 그 위치가 논란이 되는데 반폐쇄해의 해역은

최소한도로 5,000mile을 가져야 하고 주된 해역은 출구보다 커야 하며 반폐쇄해의

둘레 주위는 50%가 육지로 둘러 쌓여 이 해역과 대양으로 열린 폭이 이 해역 전체

둘레의 20%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5) 이러한 요건을 가진 해역이 전 세계에

24개의 해역96)이 있으며 78개 국가들이 인접하여 있고 이 해역들은 전세계 대양의

7%해역을 점하고 있다.

  반폐쇄해를 지리학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의 출구가

대양으로 열려 있고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영토로 둘러 쌓인 만으로 형성된 해역이

다. 그리고 The Dead Sea, The Caspian Sea, The Aral Sea와 같이 대양과 연결이

없으면 이 해역을 폐쇄해라고 정의하였다.

  구소련에서는 The Black Sea와 The Baltic Sea를 반폐쇄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해역이 대양에 연결됨이 없이 두 개 이상의 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고 대양으로 개방이 되어 있으면 모두 반폐쇄해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93) 백봉흠·김영구·이석용, “반폐쇄해 내에서의 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방안(동해와 황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43권 제1호(통권 제83호), 대한

국제법학회, 1998.6.pp.114-116.
94) L.M.Alexander, “Regionalism and the Law of the Sea; The Case of Semienclose Seas”,
2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74).
95) William T. Burke, “Ocean Development and Int. Law”, The Journal of Marine Affairs,
Vol. 2. 1974, p.155.
96) 아덴만, 아라네아해, 안다만해, 바핀만, 발트해, 벵갈만, 베링해, 흑해, 황해, 동중국해,

기니아만, 동해, 오호츠크해, 지중해, 멕시코만, 오만만, 페르시아만, 북해, 홍해, 솔로몬

해, 남중국해, 수루해, 티모르해, 아라푸라해 등(l.M.Alexander, “Regional Arrangement in
Ocean Affairs”, 1977.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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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반폐쇄해의 지리학적 개념은 그 출구가 대양으로 열려 있고 두 개 이상의 국

가로 둘러 쌓여 있는 만(basin)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Ⅱ. 반폐쇄해의 법적 지위

  반폐쇄해에 관한 특별한 법적 지위는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그 주요한 내용은 공해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항해

의 특별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규제되어

왔다는 사실들을 밝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는 반폐

쇄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해역에서 공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내용을 고찰하여 보면 반폐쇄해내에서 연안국들은 외국 군함의 항해뿐만 아니라

Tanker와 같은 특수한 선박들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밖에

해양과학적 조사의 자유도 배제하며 또한 어업 규제와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문

제가 제기되었다.97)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졌고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반폐쇄해내에서의 연안국들의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이익은

한층 높게 보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인접 대안국가간에 협력 의무도 부과하게 되었

다.

  1970년대 해양법의 입법방향은 범세계적인 것보다 지역주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해양국가들은 공해자유를 주장하였지만 연안 해역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인접해역에 대해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넓히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세아, 서부유럽, 동부

유럽 등의 지역집단들이 있어서 이들 지역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활

                                                                
97) Lewis M. Alexander, “Special Circumstances, Semi-enclosed Seas”, in: John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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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다. 이들 지역 대표들은 해양법 제정 과정에서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지역

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고 이들은 해양법제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200 mile 어업수역의 주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

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1970년 Montevideo와 Lima 회의에서 잘 표현이 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반폐쇄해에 인접하고 있는 연안국가들은 이 해역에서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주장하였으며 공해 자유를 제한하는 특수한 해역을 만들어서 지

역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한 이 해역의 연안국가들은 해양국가

들과 충돌이 많아졌으며 연안국가들간에 해양경계 획정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

했다.

  반폐쇄해는 대양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리적 성격을 갖는 해역으로서 연안국들은

공동이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를 보면 해양오염방지, 해양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 해협통항문제,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인력훈련, 지역기

구 설립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잘 반영이 되어 이들에

관한 규정을 하게 되었다.

 Ⅲ. 반폐쇄해인 동해와 황해에 있어서의 해양환경 보존98)

  1. 황해

  황해는 50%정도 육지로 둘러 싸여진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이다. 황해의

총면적은 460,000㎢이며 해수의 총용량은 18,000㎦이다. 대체로 길이는 1000㎞, 폭

700㎞이고 평균 수심은 44m, 최대 수심은 100m이다.99) 황해와 동중국해는 제주도의

남서부끝에서 중국 양쯔강 입구을 잇는 경계선으로 나뉘며, 이 경계선은 위도33°

                                                                
Gramble / Giulio Pontecorvoc(eds., Law of the Sea).
98) 백봉흠·김영구·이석용, op.cit.,pp.123-128.
99) Mark Vlaencia, “The Yellow Sea: Transnational Marine Resource Management Issues,”
Marine Policy, October 1988, pp.3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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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북위에 해당한다100). 해수의 이동 형태는 황해의 중앙으로 비교적 깨끗한 물

(Yellow Sea Warm Water: YSWW)이 북상하고 한국과 중국의 연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평균 유속 10knots정도인 Kuro Shio(黑潮)해류는 동중국해 남단으로 지나가며 황해

지역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해수의 이동 속도는 0.5knots이

하이다.101) 황해에서의 해수 체류시간은 5-6년이나 걸린다고 조사되어 있다.102) 황

해 중앙 해저에 위치한 황해분지(黃海盆地: Yellow Sea Basin)는 황해로 유입되는

중금속 미립자의 순환을 저지하고 퇴적을 증가하게 함으로서 이 수역의 환경적 오

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황해는 중국의 황하, 양자강, 북한의 압록강, 대동강, 우리나라의 한강, 금강 등

의 크고 작은 하천의 유입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중국의 청도, 대련, 상

해 등의 항구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산업폐수 및 황하와 양자강을 통한 각종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북한의 압록강과 임해공단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와 산

업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강과 금강, 섬진강 등을 통한 생활오수와 인천, 반월,

서산 등 서해안 주요항구와 임해공단에서 발생되는 육상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103) 그래서, 매년 181만 톤의 가정하수와 폐기물의 0.5만 톤의 유

독성 화학물이 동부 황해 근해지역으로 방출되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황해는 세계

7대 죽음의 바다의 하나로서 공공연히 지적 받아 왔다. 그에 반해 동해는 해양학적

관점에서 보았을땐 적합한 환경복구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제한된 경계수역

                                                                
100)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Limits of Oceans and Seas”, Special

Publication NO.23, 3rd ed., 1953.p.31.; Monte-Carlo. Ying-Jeou Ma,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Occasional Papers Reprints Series

Contemporary Asian Studies No. 3-1984(62) Shool of Law, Univ. of Maryland. P.9.
101) Alastair Couper (ed.), The Time Atlas and Encyclopedia of the Sea, (Time Books,

1990), p.50.
102) Nozaki, Kasemsupaya and Tsubota, “Mean Residence Time of the Shelf Water in the
East China and the Yellow Sea Determined By 228Ra/ 226Ra Measurement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No.16., p.1297.
103) 원영철, “황·동중국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

41권1호(통권 79호), 1996.6.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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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Niigata에서 방출된 수은과 Peter the Great Bay로부터 방출된 중금속 및 러시

아로부터의 핵방사능 폐기물의 방출 등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

다.104)

  2. 동해

  동해는 65%이상이 육지로 둘러 싸인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이다. 동해의

총면적은 약1,000,000㎢이다. 동해의 해저구조는 북쪽에 위치한 일본분지(日本盆

地: Japan Basin), 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분지 즉, 울릉분지(鬱陵盆地: Ulleung

Basin) 및 대화분지(大和盆地: Yamato Basin)로 구성된다. 일본분지는 4000m의 수

심을 나타내며, 남쪽의 두 분지는 2,200m정도의 수심이다.

  동해로부터 북태평양이나 오호츠크해로의 해수 교류는 그 연결점인 해협(海峽)들

(Tsugaru, Soya, Tatar Straits)이 수심 130m이내의 격벽을 형성하여 대단히 제한

되고 있다. Kuro Shio의 지류(支流)인 대마해류(對馬海流: Tsushima Current)는 대

한해협으로부터 동해로 진입하여 동해 수역 안에서 3개의 지류로 다시 나뉘어 진다.

가장 현저한 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두 개의 지류이고105)

하절기에 대마해류(對馬海流: Tsushima Current)의 해수 유입량이 많아지면 동해의

중앙으로 북상하는 제3의 지류가 생긴다. 그러나 어느 것도 해수 이동속도는 0.5

knots를 넘지 않는 완만한 것이다.

  동해 북부에는 평균온도 1°C이하인 차가운 해수 동해본수(東海本水: the East

Sea Proper Water; ESPW)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 동해본수(東海本水: ESPW)는

동해 해수 용적의 86%를 차지한다. 즉, 동한국난류(東韓國暖流: the East Korean

                                                                
104) Kim, Young-Koo, “The Northeast Asian Seas: The Regional Legal Instruments of
Cooperation for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December,

1998.), p.258.
105) 특히 1932년 동해지역에 대한 수로학적 조사를 최초로 완성시킨 Uda(宇田) 교수는 한반

도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해류를 동한국난류(東韓國暖流: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EKWC) 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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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Current; EKWC)를 포함한 따듯한 대만해류는 북위 40°이남 수심 100m의 상부

수역에만 존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동해본수(ESPW)이다. 특히 동해본수(ESPW)의

용해산소(溶解酸素: dissolved oxygen; DO) 용량은 북서태평양의 일반적 해수(5.0

ml/l이하) 보다 현격히 높아서(5.5내지6.5ml/l), 동해 지역의 오염을 정화시키는데

대단히 양호한 여건을 조성시키고 있다.106)

제2절 지역협력의 당위성과 협력채택의 필요성

 Ⅰ. 지역적 협력의 당위성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곧 세계적인 문제

라는 인식이 1972년 Stockholm 선언을 계기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동 협약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국제협정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동 협약은 여러 곳에서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오염

의 실태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제반 특성에 따라 서

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양오염방지 문제는

일반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양오염방지 문제는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적 협력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해양환경보호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매우 지역성

을 가지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지역성이란, 첫째로 해양환경은 생태학적인 관점에

                                                                
106) Kuh Kim et al, “New Findings from CREAMS Observations: Water Masses and Eddies in
the East S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graphy, Vol. 31, No.4,

pp.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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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아 보통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그러한 지역성을 가지는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매우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의

미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지역적 요소가 복합될 경우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환경파괴의 지역성을 감안한 조치로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 협정은 지리적 근접성과 관계제국의 유

사한 정치제도나 경제수준, 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화된 체제를 취할 수

있고, 범세계적인 다자조약에 의하여 국가간의 발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국제적인

규제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107) 하지만 지역적 협약이 채택, 효력발생 및 특수한 지역성에 적용하

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통일된 규범적 작용을 하기에 미흡하

다는 단점도 있다.108)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불가피성은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

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적 협력을 도외시한 국제적 협력은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의 향상

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지역적 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이다.109)

  더욱이, 범세계적인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을 정립하고 각종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

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적 협약은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에 맞는 규제체제를 수립

함으로써 범세계적 규제체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므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협약은 관련국가의 수가 적어 협약체제의 수정이 용이하므로

과학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7) 노명준, “국제법상의 환경오염문제”, 서울대학교「법학」제22권 제2호(1981.6), p.93.
108) 하재환, “환경오염규제와 국제법”, 「현대법의 제 과제」, 玄汀 최재훈선생화갑기념집,

현범사, 1990.7.p.37이하 참조.
109) 이상규, “동북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서설”,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

회 제13권(199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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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역적 협약은 범세계적 협약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여 주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110)

  한편, 해양오염의 문제를 일국의 국내적 조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영

역 내 또는 영역 외의 일정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해양오염의 성질

상 그것이 확산되어 자연적으로 타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국내법적 조치만으로는 불충

분하며 국제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지역적 특성, 오염원별 특

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범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세계적 규제가 모든 형태의 오염유형에 대해 실효적인

것만도 아니다. 특히, 폐쇄해와 반폐쇄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해양

오염을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지역적 특성 및 관련 국

가들의 정치·경제적 특성, 오염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유엔해양법협약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결국, 해양오염은 지역성과 규제의 실효성으로 비추어 보아, 또 일반적인 조약의

작성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그러는 동안에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 협약을 작성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지에 관하여 너무 지역성에 편중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일성없이 진행된다면 오염방지 조치의 단편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자의

균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적 협약은 이미 설정된 일반적 조약의 통일성을 깨

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달리하

는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현 단계의 국제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적 조

                                                                
110) P. W. Birnie and A. E. Boyle, Interan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

Clarenden Press. 1994), pp.329-330; 백진현, “방사성폐기물 투기규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

치”, 「해양한국」, 1994.2,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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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국제제도의 창

설이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므로 현 시점에서 협약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implementation)문제는 지역적 협약에 따라 설치된 지역적 시행기구를 통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111)

 Ⅱ. 지역적 협약 채택의 필요성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통산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문제

에 실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현

대 국제해양환경법의 과제는 이와같은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인

틀(framework)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달려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국제법규범의 발전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사전통보 및 정보교환, 사전협의, 사후원조 등과 같은 오

염예방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발전이 불가피하다. 즉, 국제환경법

은 장차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도모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들 두 측면에 의한 동시 해결방법이 특히 국제성을 띠고 있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적 발전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간의 지역

적 협력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더욱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해역

은 반폐쇄해이므로 이 해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방안은 시급한 실정이

다.112) 그런데, 동북아지역은 각 국가들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질성이 심하여 이러

                                                                
111) 노명준,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27권

제1호(통권 제51호), 1982.9, pp.129-132; 이영준,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2), pp.146-148; Boleslaw A. Boczek,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Baltic Sea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A Study in Marine

Regionalism”, 72 AJIL(1978), pp.808-810.
112) 이윤철·최성규, “황해에 있어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지」제16권 제2호, 1992.6,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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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적 협력조약을 성립시키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113) 따라서, 우리나라를 중

심으로 하는 주변 국가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중요한 선결사

항이 필요할 것 같다. 즉, 일본같은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북

한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 즉,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체제간의 제도 및 정책적 이질성을 해결

해야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역적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국

가의 제도 및 접근방법간의 차이점을 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심각하

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주변해역을 위와같은 국가간의 이질성 때문에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상태이므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체법적인 측면

에서의 국가의 의무는 국제조약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에서도 정착된 국제법

원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국제

법위반에 따른 국제책임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후의 가장 위험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국제범죄로 간주되어 온 집단살해, 노

예매매, 마약거래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결국 국제사회에 의한 강제조치를 받

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북아해역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상의 각

종 의무이행은 지역적 협약을 통하여 창설된 지역적 집행기구에 의해 감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해양오염에 관한 법적·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해역에 대한 해양

오염의 모든 양상(樣相)과 오염원을 규제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적

국제협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동 해역의 심각한 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안국 및 국제기구간의 긴밀

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동 해역에만 전적으로 적용

                                                                
113) 신현덕,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법학회논총」제34권제1호(통권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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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역적 협약과 그 실시를 관할하는 집행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적인 규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같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이 필수

적이다. 이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세계적(보편적) 국제협약을 통한 해결방법

이었다. 이를 통하여 해양오염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

직도 해양오염의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의 성질이나 각 지역

해역의 지리적 특성, 해류의 특성, 연안국의 정치·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채택된

지역적 협약이 필요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30여개 이상의 지역적 협약이 성립되

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립·채택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필요성에 보

조를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접국가간의 지역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역적 협력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 즉 오염원별 해양오염, 구

체적인 국가의 의무 및 국제책임, 분쟁해결, 그리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구의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역적 협약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법적 정비를 통해서만이 최악의 오염상태에 있는 동북아해역

을 보호할 수 있다.

제3절 구체적인 지역협력 체제의 가동

 Ⅰ. 환경오염의 확산억제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방향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공동논의 기구로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EC)와 북서태

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오지 못했다는 점에

                                                                
1989.6,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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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기구를 통합하고 활동기금을 마련키로 한 정부의 환경정책 실무자회의114)는

구체적인 환경협력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산

업화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인접국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가간의 공조(共助)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비롯된 환

경오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면서도 중국 측의 미온적인 자세로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切感)해왔었다. 황사로 인한 오염 호흡기질환과 안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사

람들이 급증하고, 황해오염으로 이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안심하고 먹기도 어렵게

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장거리이동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한 국제규범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던것이다.

  1999년6월에는 처음으로 한·중환경장관회의가 열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분야115)

에서의 협력증진 및 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의 공동설립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환경

협력에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만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역국가간의 협력은 총론(總論)이 아니라 구체성을 가진 각론(各論)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공동대처는 가장 절실한 문제 가

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환경정책 실무자회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전기를 마

련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지만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각 국가간의 입장이 현저(顯著)

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활발한 협력체제의 구축

에는 상당한 난관(難關)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오염배출국가로서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피해국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국이자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가해국으로서의 입장에

                                                                
114) 1999.11.11.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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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일 수 있어 한·일간의 입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

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한 ODA등의 지원강화를 통하여 환경협력을 추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환경관련 산업진출을 폭넓게 조성하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주도권 행사의 기

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16).

  동북아 환경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국가간의 쌍무적 협조체제의 구축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차원의 다자간 동북아환경협력을 보완하는 기본구도로 나아가면

서 월경대기오염물질 감축실행계획의 수립, 해양환경협력협정의 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여야 하고, 경제적·기술적 유인(誘因)을 통한 중국참여의 활성화, 한·일양

자간의 공통관심사항의 제고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일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

를 위한 효율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내환경문제에 대한 상설연구가 가능

한 기구가 설립되어야 겠고, 다음으로 폭넓은 협력기반의 조성위에 동북아환경협력

실무작업반의 구성, 마지막으로 동북아환경협력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효율적 이행

이 밑바탕되어야 할 것이다117).

  이렇듯 국가간 환경협약이나 정부차원에 의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접

근방식은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국가간 주권의

문제와 정부차원의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실질적

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며, 협약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는 경우도

드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정부적 차원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점은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다자간 환경협약

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이해 당사

                                                                
115)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공통성, 한국기술의 가격경쟁력 등.
116) 민병승, op.cit., pp.118, 121.
117) Ibid.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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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같이 경주(傾注)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연대(連帶)를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118)

 Ⅱ. 국가간의 환경문제 유형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형태

  국가간의 환경문제는 ① 환경피해가 물질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② 인간에 의한

폐기물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③ 물질의 이동은 없으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④ 경제적 부수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의 형태로 발생한다. 또 오염원인자와

피해당사자에 따라 구분하면 한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한 지역내에서

상호간 환경피해를 주고 받는 경우, 환경피해가 전지구적으로 미치는 경우의 세가

지 형태로 발생한다.

  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越境移動)에 의한 지역환경문제는 위의 분류에 의

할 때 환경피해가 물질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이며 한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발생하

는 일방적 외부성(unidirectional externality)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

가간 환경문제의 해결은 보통 네가지의 협상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피해당사

자부담원칙(Victim Pays Principle) 둘째, OECD의 무차별원칙으로 다른 국가로 이

동되는 강물이나 대기 등 오염매체의 질이 오염배출국가에서의 수준과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방식 셋째,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넷째, 가격인센티브가 수반된 완전한 책

무 부담의 방식이다119).

  국제환경협력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① 외교경로를 통한 방안, ② 자국의 오염감

축량을 판매하는 방안, ③ 오염감축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

안, ④ 오염권의 배정과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 ⑤ 국내제도의 국제화방안으

                                                                
118) 문태훈, “동북아 환경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향”, 한양대학교 한양도시

포럼 심포지움 논문집, 1998.11.
119) 한택환·정영록·이호생외. “한중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93-1, 1993,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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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국의 시민들이 타국의 법정 및 법적 절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중 현재 동북아환

경협력은 대체로 3번째 범주인 공동기구의 수립을 향하여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120). 동북아환경협력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기존기구의 활용, 국가적

조정방식,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이중적 구조의 설치, 다중적·다기구적

구조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121).

  동북아 환경협력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같은 맥락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환경문제가 일방적 외부성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국은 지역환경협력에 대한 유인(誘因)을 강하게 가지지 않는다는 점

이다. 따라서 위에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협상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

의 제도적 대안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더라도 인센티브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협력체제는 대체로 연구, 조사사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해양환경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6년4월 한·중 황해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

였고,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7년부터 황해를 대상

으로 양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중 황해환경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7년9월 제1차 공동조사를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제2차 공동조사는 1998년10월, 제3차 공동조사는 1999년11월 실시하였다. 1998년7

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 황해환경공동조사 실무회의에서는 조사항목을

현행의 해수외에 해저퇴적물을 추가하고 조사해역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앞

으로 현재 해수 및 퇴적물에 국한된 조사대상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해화

                                                                
120) Ibid.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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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순차적

으로 확대하도록 양국간 협의를 계속하여 실질적인 오염공동감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 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한·중간의 해양생물자원의 현황과 환경요소와의 관

계규명 등을 위해 한·중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

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동해

를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할 계획에 있

다.122)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지역조직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도 적

극 참여하여, 한반도 주변의 지역해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환경으로 배출되었을 경우에 쉽게 분해·확산되는 무독성의 수

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주대상으로한 일정해역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지역활동센터의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NEP와 정부간 해양학기구(IOC)의 주관으로 지구상의 해역을 나누어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nvironment; LM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황해와 동해가 각각 대상해역이 된다. 현재 황해를 대상으로 하는 ‘황해

광역해양생태계조사연구사업’(Yellow Sea LME; YSLME)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

행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안역 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CZM)는 해양환경

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UNEP, UNDP,

UNESCO등 UN산하기구의 각별한 관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정비는 물론 1996년12월 APEC MRC(APEC Marine Resoursces Conservation)

와 공동으로 반폐쇄성해역의 연안역 통합관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또 1998

                                                                
121) Ibid.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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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4월 IOC와 공동으로 국제워크샾을 개최하여 연안역 관리동향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123) 1999년6월부터 연안관리법(’98.3월 제정)을 시행하고 있다.

 Ⅲ.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1999)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

비), 황해 및 동해오염 등이 지역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얻지 못함에 따라, 환경협력의 추진력을 제

고하기 위해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의 환경 최고 당국자간의 회의를 추

진하였으며, ②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광역적 환경개선을 위한 Vision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③ 현행 협력채널의 연계성 미흡, 사업의 중복 등 문제점 해

소하기 위해서였다.124)

  1. 제1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결과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1998년5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지속개발위

원회(UNCSD) 회의기간 중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

국에 제안하고 양국이 그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성사되었으며, 제1차 회의가 1999

년1월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중국에서 시에젠화(解振華) 환경보호총국장관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나베겐지(眞

鍋賢二) 환경청장관이 참석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 중심국가인 한·중

·일  3국간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22) 이 윤(해양수산부연구원),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환경백서」, 환경부, 1999.
1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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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북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개발로 인하여 대기, 수질, 생태계 등 환경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북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3국간 환경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 주요 결과로서 첫째, 3국은 우선 협력분야로 3국간 공동체의식제

고와 정보교류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해양환경보호, 환경연구 및 환경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

력, 환경기술협력체제 구축, 환경산업 및 환경연구협력 등을 선정하고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3국간 공동체의식 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로 구체적으로 3국 환경부간 환경정보 상시교류채널 구축 및 인적

교류, 3국의 연구기관·자치단체·민간단체간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협력채널의 활용, 접촉채널

(Contact Points)지정, 실무그룹 구성 등 사안에 따른 다양한 이행방안 마련에 합

의 하였다. 셋째,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력으로 일본이 제기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

정서 이행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견차이로 각국의 능력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서만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국 장관회의의 정례화로써 3국 장관회의를 매년1회

3국이 교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차기 회의 개최지, 일시, 의제는 추후 협의

하기로 합의하였다.125)

  이 제1차회의 내용에 대한 평가로서는 첫째, 3국 장관회의의 기능 및 역할을 정

립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최초의 환경각료회의로서 지역내 환경협력에 관한 장기적

vision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우리나라에서 3국 장관회의를 제안하여

그동안 소극적 입장에 있던 중국 및 일본을 설득, 회담의 성사를 유도함으로써 향

                                                                
124) 안세창(해외협력 담당),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부,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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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동북아에서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

로는 지역환경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셋째, 중국

의 경우 산성우, 해양오염, 황사 등 지역환경문제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환경오염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한 것이다.

  3국 장관회의는 기본적으로 매년 1회 3국이 교대로 개최하되 주최국내에서 개최

하거나, 3국 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기회를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회의결과를 공

동발표문으로 공표 하였다.

  2. 제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결과

  제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가 2000.2.26 ~ 2.27에 북경에서 열렸다. 한·

중·일 3국 환경장관은 동북아지역의 실질적인 환경협력과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한 동 회의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역할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로 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공동협력 프로그램

TEMM 프로젝트 9개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항으로 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 조사·연구, ②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사업, ③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 발족, ④ 중국 서부지역 생태계환경 복원사업 공동참여(조림사업

등), ⑤ 3국 공동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및 환경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 ⑥ 3국

공동의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⑦ 환경산업 라운드 테이블의 교환 개최, ⑧

호소수질 개선대책 공동연구, ⑨ 황해연안 오염저감사업 공동추진이 있다.126)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 동북아 환경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등 국제적 이슈, 그리고 중국의 사막화방지 및 서부 지역의 생태계 복원에 대해 3

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위의

TEMM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 금년 6월 이전에 제1차 3국 환경

                                                                
125) 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지구환경정보」제31호, 1999.2.
126) 안세창, “한·중·일 환경장관회의”,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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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으며, 제3차 3국 환경장관회의는 일본에서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회의의 평가로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협

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1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동북아 환경협력

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한 것과 동북아 데이

터센터 사업 등 3대 동북아 대기오염 관련사업에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의 마련이다. 3국 장관은 공

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NOWPAP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 협의체를 통한

각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의는 Rio+10회의에 대한 기여방안

등 3국간 협력이 아·태 지역 및 지구 환경논의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3국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프

로그램 마련을 위해 3국 환경부간 실무자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

써 3국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

련한 것이다.127) 해양환경보전측면에서 한국측은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상 연안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인접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95년에

채택된 Washington 선언128)에서도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양환경을 담당하

고 있는 3국의 관련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중 황해 환경공동조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해 중국측의 협조

에 감사를 표시하며 동 사업의 확대 발전 희망의사를 표명하였다.

                                                                
127) Loc.cit.
128) 1995.10.23 – 11.3 인간의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범지구적 실천

계획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서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은 Agenda21의 제17장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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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동북아 지역의 단계적 협력 추진방향

  동북아 반폐쇄해의 연안국은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발전면에서 현격(懸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등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환경협력문제는 결실을 보기

가 그만큼 더 어렵다. 특히,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법제도로 발전하게 되면 구성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제도의 검

토나 수립이 곤란하다. 따라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국의 주변 해양환경오

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추구해

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지역은 같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129) 해양환경적 측면

에서 보면, 반폐쇄해인 황해는 단일생태계(單一生態系)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

정 연안국 단독으로 자원을 파악, 관리, 보전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안국간

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안국간에 같은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다행스러운 것은 냉전체제

의 붕괴, 중국의 개방 및 남·북 정상회담(‘00년 6월15일) 등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

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해양환경오염과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통한 환경의식의 제고(提高) 등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문제

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浮上)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안국의 정부 및 비정부간에

각종 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동 지역이 같은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둘째 단계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즉, 해양오

염방지를 위해서는 조약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거나, 오염자에게 책임을 과하는 법

적 근거 이외에 국제기관에 의한 오염감시 등을 수행하는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

                                                                
129) Kim Hyung-Cheull, “Korean Environment Policy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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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력기구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먼저,

1974년 발틱협약131)에 의해 설립된 발틱해양환경보호위원회132)와 1974년 파리협약에

의해 설치된 파리위원회133)등과 같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해양환경보전협력기구

를 두는 방법도 있으며, 지중해협약처럼 집행기관을 두지 않고, UNEP가 사무적 임

무이행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134)와 같이 기존의 국제조직을 이용하

는 형태도 있다. 동북아해역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양국간의 환경공동위원회

를 통한 양자차원에서의 협력사업 추진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동북아해역

의 주요 해역을 구성하고 있는 황해에 대해서는 협력추진 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 행동계획 추진, 협약의 준수 및 이행을 촉구, 감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

국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단계는,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조사를 기존의 형식적인 조사보다 좀더 세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 사업

은 해양오염실태, 오염원, 해양생태계 및 해·조류에 의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이

동·확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동 해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를 통한 해양환경상태의 정확한 인식과 함께 해양환경악화의 원인을 규

명함으로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사업이다. 마지

막으로는 연안국간에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협력·의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아직

까지 연안국간에는 상이한 정치적·경제적 상황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급하게 지역협력·의정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결의, 선언, 실행계획 등 법

적 구속력이 없는 Soft Law를 확립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뒤, 이를 바탕

                                                                
Northeast Asia”, PROCEEDINGS-92 SEOUL SYMPOSIUM-(2-5 Septmeber 1992, Korea), p.497.
130) 矯本 博, “海洋汚染に關する國際法の發達”, 人間環境問題硏究會 編集, 海洋汚染の現代的

諸問題 – 環境法硏究 7號(有斐閣, 1977.3), p.80.
13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1974.3.22. 채택, 1980.5.3. 발효, 1992.4.9. 개정 ; 덴만크, 핀란드 등 8개국이 가

입), Law of the Sea Bulletin, No.22(1993), pp.54-87.
132) Baltic Convention, Art11. 12(2), (3), Annex12(2), (3).
133) Paris Convention. Art15-16.
134) Mediterranean Convention, Ar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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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협약·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Hard Law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약체결 형태를 분류하면 ① 사안

별 단편적 접근방법, ② 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③ 종합적인 접

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135), 동북아해역의 실정에는 UNEP의 지역해양계획

(Regional Seas Programme; 후에 Ocean and Coastal Area Program으로 명칭변경)에

서 채용하고 있는 ②의 방법, 즉 지역 연안국들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본제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체로 하여 각 부문별 오염에 대한 세부규정은 특별의정서와 기술

적인 부속서를 체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과 같은 사안별 단

편적 접근방법은 황해와 동해의 오염원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

당치 않으며, ③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방법도 동북아해역  연안국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135) 이용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입법현황과 전망”, 「해양정책연구」제6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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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 론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지형이 복잡하며 수 많은 좁은 내만과 섬들로 이

루어져 있어 외해역의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러한 해수의 정체성

때문에 연안해역은 수산자원의 산란장, 치어성육장의 역할을 해왔다. 연안해역에서

수괴혼합(羞愧混合)에 의하거나 육지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풍족한 영양염의 공급,

충분한 빛은 먹이사슬의 기초단계인 일차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유리한 여건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연안해역의 환경특성은 내만해수와 외해수와의 혼합을 감소시켜 연안

해역이 해양오염의 피해에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36)

  해양오염은 지역에 따라 지리적·수로학·생태학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육상기인오염, 해저탐

사 및 개발기인오염, 해양투기기인오염 등의 규제는 지역적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

며, 기술협력 등을 통한 오염대책의 비용효과의 면에서도 지역적 접근방법이 적당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협력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더욱 필요하

다. 즉, 동 해역은 반폐쇄해를 이룸으로서 오염에 대단히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

지고 있는데다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여기에서 발생

하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의 연안유입으로 황해가 전세계의 7대

오염해역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등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해상물동

량의 증가로 대형 선박, 특히 유조선의 해난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 해역의 연안국은 첫째,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같은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 한국해양연구소, 1991, pp.296-301.
136) 양동범, “한국의 해양오염문제”, 「환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운·항만 및 해양환경

정책 발전방향」, 해운산업연구원, 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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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와 황해는 반폐쇄해로 구성되어, 단일생태

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특정 연안국 단독으로 자원을 파악, 관리, 보전하기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함께 같은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통하

여 현존하는 정치적·사회적 및 경제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련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안국간의 해양오염방지관련 모든 국제협약 가입에 대한 적

극성 여부는 지역적 협력체제의 수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국제협약

에의 가입과 함께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셋째, 주변국간의 양자 및 다자간

의 합의 내지 협정, 행동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서둘

러야 할 것이다. 먼저, 양자간의 협력방안, 즉 최근 한국은 일본 및 중국, 일본은

한국과 중국, 북한은 중국 등과 환경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협력의 장을 열어

가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 대한 오염실태의 파악, 모니터링,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일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가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다자간의 협약으로는 NOWPAP회의와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

역 국가간의 해양 등 각종 환경문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연안국들은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자료의 교환, 해양환경 공동조사,

해양오염긴급사태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등의 훈련프로그램 시행, 지역공

동의 기준설정, 과학기술의 이전 및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해양환경보전 협력사업

들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NOWPAP은 1차부터 5차까지 정부간회의가 개최

되어 NOWPAP Action Plan을 채택하는 등 현재 soft law approach가 취해지고 있으

나, 지금까지의 UNEP의 지역해양계획에서 취해 왔듯이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는

hard law approach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해양환경보전의 지

역적 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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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은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재

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한 협력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참가국의 입장137)을 보면, 일본은 지역협력체 추진방향

이 동북아시아보다는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체 구성을 우선 순위로 추진하

고 있으며, ECO-ASIA를 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 협력사업을 연계로

ESCAP주관의 SOM 및 UNEP주관의 NOWPAP등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NOWPAP에 대해서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후 최근 적극적인

참가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내 최대 오염유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력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또한 우선 추진분야로는 Monitoring과 Network화를 중

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지역내 유일

한 선진국으로 정부간 사업 추진시 최대의 재정공여국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역내국가에 대한 지원은 양자협력

차원에서 추진해야 겠고, 자국 주도의 비정부간 Forum이나 협의체를 발전시켜 궁극

적으로는 역내 환경기술 정보의 Center 및 협력 사업의 중심역할 담당하도록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역협력체 추진방향은 NOWPAP에 대한 기금출연결정과

NOWPAP과 EAS사무국의 통합 및 북경 유치 제안을 고려할 때 정부간 차원의 협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다소 소극적 입장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동

북아 환경협력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분야로는 중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역내 환경

협력 추진에 참여하고 있으나, 산성비, 해양오염 등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정책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역내협력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국 환경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역내 환경협력사업

                                                                
1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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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통해 수혜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동해역에 대한 구소련의 핵폐기물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재정, 기술적 지원 획득 외에는 여타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환경분야가 비정치분야인 관계로 정부간 역내 협의에

참가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 및 낮은 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소극

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는 여러 해양오염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연구는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오염의 연구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서만 환경변화의 추세와 진행과정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21세기는 해양조사에 있어서도 원격탐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해양오염 추세를 연속적으로 자동 모니터링하거나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138)

  잃어버린 귀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희생을 치루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귀

중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독성물질, 적조, 서식

처 파괴, 해양생태계 변화 등 여러 해양오염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 결과는 해양환

경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38) 강성현, “해양오염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해양오염과 지구환경」해양과학 총서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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